
          다음 소송 사건에서 우리구가 패소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상고포기 지휘를 

요청합니다.

        가. 사건개요

          ○ 사 건 명 : 2015누55525 재산세등 부과처분취소

          ○ 당 사 자 : 원 고  박옥성 외 8명

                        피 고 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

          ○ 소    가 : 142,040,840원

          ○ 관할법원 : 서울고등법원 제11행정부

          ○ 소송수행자 : 세무1과  세무6급 위성욱, 세무7급 김미경

                          (소송대리인 : 법무법인 한길 하태웅 변호사)

        나. 소송진행사항

          ○ 2015. 7. 31.   항소장 접수

          ○ 2016. 3. 23.   1차 변론기일

          ○ 2016. 4.  6.   2차 변론기일

          ○ 2016. 4. 20.   판결선고(항소기각)

          ○ 2016. 4. 28.   판결문 접수

        다. 판결내용 

          ○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

          ○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

        라. 우리구 의견 : 상고 포기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붙임  1. 상고포기의견서 1부.  
      2. 패소원인분석표 1부.
      2. 판결문사본 1부.
      3. 대법원사건진행내역 1부.  끝.

“변화를 선도하는 강남,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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